
사 복귀시  사  수  격( 10  련)

1. 사 복귀시  별 사  수

사  수

가. 신질 생 시

( 생 시 )

1) 시설의 장: 1명

2) 문요원, 재활활동요원, 재활활동보조원: 입소정원

15명당 각 1명을 두되,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인

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한다.

3) 조리원: 1명(입소인원이 15명 이상인 시설에만 해당

한다)

4) 양사: 1명(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

는 시설에만 해당한다)

나. 정실질환

자지역사회

재활시설

주간

재

시

1) 시설의 장: 1명

2) 문요원: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, 그 단수 인

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.

3) 재활활동요원: 이용인원 20명당 1명을 두되, 그 단수

인원이 11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.

4) 재활활동보조원: 이용인원 30명당 1명을 두되, 그 단

수 인원이 16명인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.

5) 양사: 1명(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

는 시설에만 해당한다)

공동

생활

가정

1) 시설의 장: 1명

2) 시설의 장은 같은 시ㆍ군ㆍ구에서 3개까지 공동생활

가정을 함께 리할 수 있다.

3) 시설의 장이 3개의 공동생활가정을 리하는 경우에

는 재활활동요원 1명을 둔다.

단기

보호

시설

1) 시설의 장: 1명

2) 문요원, 재활활동요원, 재활활동보조원: 입소정원

15명당 각 1명을 두되,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

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한다.

3) 조리원: 1명(입소인원이 15명 이상인 시설에만 해당

한다)

4) 양사: 1명(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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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시설에만 해당한다)

다.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

설

1) 시설의 장: 1명

2) 문요원: 1명

3) 재활활동요원: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, 그 단

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.

4)　재활활동보조원: 이용인원 30명당 1명을 두되, 그

단수 인원이 16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.

라. 독자재활시설 1) 시설의 장: 1명

2) 문요원, 재활활동요원, 재활활동보조원: 입소정원

15명당 각 1명을 두되,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

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한다.

3) 조리원: 1명(입소인원이 15명 이상인 시설에만 해당

한다)

4) 양사: 1명(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

는 시설에만 해당한다)

마.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

시설

1) 시설의 장: 1명

2) 재활활동요원, 리인 는 사무원: 1명 이상

바. 정신질환자종합시설 1) 시설의 장: 1명

2) 문요원

가)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, 그 단수 인원이 8명

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.

나) 입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인원 15명당 1명을 추

가 배치하되,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1

명을 추가한다.

3) 재활활동요원, 재활활동보조원

가) 이용인원 30명당 각 1명을 두되, 그 단수 인원이

16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1명을 추가한다.

나) 입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인원 10명당 각 1명

을 추가 배치하되, 그 단수 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

에는 각 1명을 추가한다.

4) 조리원: 1명(입소인원이 15명 이상인 시설에만 해

당한다)

5) 양사: 1명(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

하는 시설에만 해당한다)



6) 이용인원과 입소인원은 복 계산할 수 없다.

※ 비고

1. 지역 인력수 여건에 따라 표에 따른 문요원 채용이 곤란한 경우

에는 필요한 문요원 인원수 1명은 재활활동요원 1명으로 체하여 채

용할 수 있다.

2. 사회복귀시설의 장이 나목에 따른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공동생

활가정을 2개 이상 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상근

이어야 한다.

2. 사회복귀시설 종사자의 자격

가. 사 복귀시   다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로 한다.

   1) 신건강 학과 문

   2) 문 원

   3) 신보건시 에  5년 상 근무한 경험  는 로  사 복지

나 그  비 리  표

   4) 신질 지역사 재 시   공동생 가  경우에는 간 사, 사

복지사 또는 상심리사 허 또는 격  취득한 후 신보건시 에  5

년 상 근무한 경험  는 사람

나. 재 동 원  다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로 한다. 다만, 1

나 3)에 라 공동생 가 에 는 재 동 원  간 사, 사 복지사 또

는 상심리사  격  는 사람 로 한다.

   1) 간 사, 사 복지사 또는 업 료사 격  취득한 사람

   2) 「고등 」 2 에  학에  심리학과  업한 사람 또는 

문 학 상  학 에  신재 동  수행할 수 는 련 학과  

업한 사람

다. 재 동보 원  신질  재   사 복귀  한 지식과 경험  

갖춘 사람 로 한다. 

라. 양사는 「 민 양 리 」에  양사 허  취득한 사람 로 한

다.


